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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참여 링크  

 

1.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인 종류 

법인형태 
최저  

자본금 
주주 수 관리자/이사 수 주주의 책임 

일반 파트너십 

(General 

Partnership) 

유한 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단일사원 유한책임

회사(Single 

Shareholder LLC) 

https://docs.google.com/forms/d/11Bv9Kon6s3sUTsir55qeq4q8uTzPUfPS1D8rg-0fM9A/viewform?edit_requeste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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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LLC) 

주식회사(JSC) 

간이주식회사

(Simplified JSC) 

2. 법인 설립 시 유한책임회사(LLC)와 주식회사(JSC)의 최저자본금 규정

가. 유한책임회사(LLC)

 

원칙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정 최저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본금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

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이하 ‘MISA’)에서 최소 

500,000 SAR(약 133,000 USD)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별도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최저자본금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업 • 30,000,000 SAR(약 7,990,000 USD)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업 • 200,000,000 SAR(약 53,300,000 USD) 

운송업 • 500,000 SAR(약 133,000 USD) 

무역업(현지 사우디아라비아 파트너가 

최소 25% 지분 보유 시) 
• 20,000,000 SAR(약 5,330,000 USD) 

무역업(외국인이 100% 지분 보유 시) 
• 30,000,000 SAR(약 7,990,000 USD) 및 첫 5년간 최소200,000,000 

SAR(약 53,300,000 USD) 투자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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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식회사(JSC) 

 

주식회사는 최소 500,000 SAR(약 133,000 USD)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법인 설립 시점

에 자본금의 최소 25%를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 2022년에 제정된 회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간이주식회사(Simplified JSC)는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특성을 가

지며,최저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업 설립 시 필수 등록 및 승인 절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허가와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 상업등록증(CR) 등록

모든 사업체는 상업등록증(Commercial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상업부

에서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발급됩니다.

나. 법인세(CIT) 등록

상업등록증 발급 후, 납세자식별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가 생성되며,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자카트(Zakat, 이슬

람 종교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ZATCA)(이하 ‘국세청’) 포털에 접속하여 법인세(CIT) 서비스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부가가치세(VAT) 등록

사업체는 국세청 포털에서부가가치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간 과세 공급액이 375,000 SAR(약 100,000 USD)

을 초과하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록이 필수입니다.

라. 인적자원사회개발부 등록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원을 고용하려는 모든 회사는 인적자원사회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MHRSD)에 사업체 등록(file establishment)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 스폰서링, 근로허가 신청 및 갱신, 근로자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 사회보험청 등록 

고용주는 사회보험청(General Organisation for Social Insurance, GOSI)에도 사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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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가 허가 요건

특정 제품(예: 의약품, 의료기기, 귀금속, 통신 제품)을 거래하는 기업은 추가적인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MISAㆍ지점ㆍ투자 등 면허 취득 여부

현재 외국인 투자법(이하 ‘현행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비GCC 국가의 자본이 포함된 회사는 MISA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7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투자법(이하 ‘신규 투자법’)에 따르면 MISA 면허 취득 제도를 폐지

하고, 대신 MISA를 통해 국가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법의 시행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등록 절차, 기존 MISA 면허 보유자에 대한 지위 등 세부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 자본이 포함된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은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투자

법에 따르면,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며, 이는 ‘투자금지업종 리스트(Negative List)’

로 관리됩니다.  주요 금지 및 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 생산 및 탐사 

 어업 

 간호, 조산, 물리치료 및 준의료 서비스 

 채용 대행 서비스 

 사설 경비 및 조사 서비스 

 하즈(Hajj) 및 움라(Umrah) 서비스(이슬람교의 중요한 성지순례 의식) 

 메카 및 메디나 부동산 투자 

 군수품 및 군수품 관련 서비스 

 

신규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금지업종 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MISA와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

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금지업종 리스트에 포

함된 업종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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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분야의 외국인 투자 규제 요건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 투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법(이하 ‘외국인부동산투자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외국인부동산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수공업 또는 경제 활동 수행(투자자의 개인 거주지를 포함) 

 직원의 주거용 

 개발 및 투자 목적 매각 또는 임대(단, 프로젝트는 5년 내 완료되어야 하며, 총 비용이 30,000,000 SAR 

(약 42,000,000 USD)을 초과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비GCC 국가의 기업 및 개인은 메카(Mecca)와 메디나(Medina)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샤리아 규정에 따른 자선기부(Endowment) 

 상장회사가 자체 사무실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 

 은행 및 모기지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또한, 유효한 거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비GCC 국적)은 개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및 비자 발급 요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비자(Iqama)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절차는 3주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

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고용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증된 서류 제출: 학력 증명서 등은 해외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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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화(Saudization) 요건 준수:

(i) 기업은 해당 산업 및 회사 규모에 따라 최소 비율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을 고용해야 합니다.  

(ii) 사우디화 비율이 낮은 기업은 근로비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비자 발급이 일정 기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정철 변호사 이승민 외국변호사 김두영 고문 

 

https://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41
https://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308

